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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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00
경제개발비             150,734,334700,340,401 549,606,067 [국비121,410,427]

3300
국토자원보존개발비     98,209,309386,475,567 288,266,258 [국비76,447,500]

3320
건설관리               73,147,272334,315,881 261,168,609 [국비63,000,000]

3321
건설행정               

△70,340,284939,807 71,280,091  

100
경상예산            19,23698,107 78,871  

120
경상적경비          19,23698,107 78,871  

201 6,388일반운영비 54,544 48,156  

6,388 0154,544 48,156 일반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

<일반수용비> (=24,517)

875  ·건설업 면허수첩 제작                     2,500 * 350매 =

  ·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상정안 자료인쇄 등

9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,000 * 2회 * 45부 =

900  ·충무건설 시행계획 인쇄                   900,000 * 1회 =

900  ·건설행정계획등 인쇄                      450,000 * 2회 =

  ·확정판결도로용지 보상관련 수수료 (=7,550)

7,000    –감정평가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500    –분할측량등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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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    –등기부 등본 발급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,625  ·수용재결심의안 인쇄                15,000 * 25건 * 7회 =

10,767  ·부서운영 기본수용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<공공요금 및 제세> (=2,687)

  ·배달증명우편물 발송료 (=2,387)

2,387    –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송달   2,210 * 180건 * 6회 =

300  ·이동전화기 사용료                        25,000 * 12월 =

<운영수당> (=5,340)

  ·지역건설업 산·학·연·관 상설협의회 참석

2,4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12명 * 4회 =

  ·지방토지수용위원회 참석수당 (=2,940)

2,100    –기본료(3시간)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6명 * 7회 =

840    –초과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,000 * 6명 * 7회 =

<급양비> (=22,000)

201 22,000
일반운영비

  ·부서기본업무 수행 급양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02 8,575여비 22,670 14,095  

8,575 0122,670 14,095 국내여비             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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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행정업무 중앙부처 협의 (=4,491)

4,491  ·행자부, 건교부, 환경부 등    49,900 * 2명 * 3일 * 15회 =

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심사 작업 및 협의

89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,900 * 2명 * 3일 * 3회 =

202 17,280
여비

직원관내여비                    10,000 * 24명 * 6회 * 12월 =

203 2,550업무추진비 19,170 16,620  

2,550 0314,250 11,7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            

10,450건설행정시책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11,000,000 * 95% =

3,800건설주택관련업무추진                       4,000,000 * 95% =

0 044,920 4,920 기타업무추진비                  

203 4,920
업무추진비

부서운영기본업무추진비     (300,000 + 22명 * 5,000) * 12월 =

301 1,723일반보상금 1,723 0  

1,723 081,723 0 공익근무요원보상금              

공익근무요원 보상금 (=1,723)

317  ·봉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,400 * 1명 * 12월 =

900  ·중식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5,000 * 1명 * 12월 =

360  ·교통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,000 * 1명 * 12월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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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6  ·피복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6,000 * 1명 * 1회 =

200
사업예산            

△1,751,420541,700 2,293,120  

220
자체사업            

△1,751,420541,700 2,293,120  

307 △1,813,000민간이전 387,000 2,200,000  

△1,813,000 05387,000 2,200,000 민간위탁금                      

377,000국제지하상가 위탁운영비(시설관리공단)                      =

민자터널(백양·수정터널) 실시협약 검증작업 위탁수수료

307 10,000
민간이전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,000,000 * 1회 * 2개터널 =

308 0자치단체등이전 72,000 72,000  

0 0172,000 72,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            

308 72,000
자치단체등이전

용원∼천가 운항도선 운영비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03 자치단체등자 80,000본이전 80,000 0  

80,000 0180,000 0 자치단체자본보조                

403 자치단체등자 80,000
본이전

용원∼천가 운항도선 대체 건조비 지원(1척)                  =

405 △18,420자산취득비 2,700 21,120  

△18,420 012,700 21,120 자산및물품취득비                

405 2,700
자산취득비

업무용 프린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0,000 * 3대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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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0
예비비등            

△68,608,100300,000 68,908,100  

420
기타                

△68,608,100300,000 68,908,100  

305 0배상금등 300,000 300,000  

확정판결도로용지보상 (=300,000)

300,000  ·용지보상 및 사용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
